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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SGE의 변화와 저작권 소송

링크 노출수를 중심으로 보세요



News Media Alliance의 주장

기술 플랫폼은 AI를 사용하여 문의자를 원래 웹사이트로 보낼 수 있는 검색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원본 출처와 수용자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뉴스 및 정보의 대체 표현을 만드는 데도 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재화보다 훨씬 더 큰 
시장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법에서 일부 기계 구동 목적을 위한 콘텐츠의 내부 복제 및 
색인화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모든 상업적 목적을 
위한 기술 플랫폼의 모든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집에 대한 포괄적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네이버 큐: 분리를 통한 링크의 보전(이후 통합 검토)



공정 이용 관련 쟁점과 입장 비교



뉴스 미디어 저작권 논쟁 : Input & Output

8

News as Input Data News as Output Data

LLM

고품질 저널리즘과 거대언어모델의 관계



107, 공정 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 (1) 상업적 이용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 (4) 해당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https://www.law.cornell.edu/definitions/uscode.php?width=840&height=800&iframe=true&def_id=17-USC-1496914075-364936160&term_occur=999&term_src=


(1) 사용 목적과 성격
News Media Alliance OpenAI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복제물, 즉 
“현재 알려져 있거나 나중에 개발된 
방법으로 저작물을 고정하고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을 
인식, 재생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는 것은 변형이 
아닌 순수한 소비 행위입니다.

원저작물의 표현적 콘텐츠를 저작물로 
전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유에 의해 
촉진된 일부 후속 활동이 생산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인 면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표현적 복제

“AI 시스템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중간 

복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이 만든 

미디어에 내재된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표현적 복제입니다. 

(중략) 따라서 새로운 목적과 표현은 

모두 변형적입니다.”



(1) 사용 목적과 성격

News Media Alliance OpenAI

상업적 목적

"새로운 저작물이 더 변형적일수록 
상업성과 같은 다른 요소의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공정 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작의 
활용이 매우 변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 중인 AI 시스템의 상업적 
성격은 미미할 것입니다.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News Media Alliance OpenAI

“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 이용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도라면 이는 보도된 사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전달'(유포)에 대한 공익 때문일 
뿐이며, 기술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으로 뉴스를 수집할 때는 이러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요소는 공정 이용 분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News Media Alliance OpenAI

“이 요소는 머신러닝을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수집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드문 경우 강력한 공정이용의 
목적이라면 저작물 전체를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이는 적은 
양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여야 합니다.”

양과 상당성의 대상 
그리고 목적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쟁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의 
양과 상당성입니다. 따라서 말뭉치를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 한, 이 요소는 공정 이용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학습 중에 전체 저작물의 비표현적 
사용은 AI 시스템 개발이라는 변형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합니다.”



(4)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News Media Alliance OpenAI

“기술 플랫폼은 AI를 사용하여 질의자
(쿼리어)를 원래 웹사이트로 보낼 수 
있는 검색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원본 출처와 수용자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뉴스 및 정보의 

대체 표현을 만드는 데도 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저작권이 장려해야 
할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원칙은 법원이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이 때때로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저작권 제약이 완화된 외국 관할권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News Media Alliance OpenAI

“ 미디어 기업들은 한동안 이 시장을 자사의 독점 
콘텐츠가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시장으로 인식하고, 

AI 학습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게시된 뉴스 
보도의 주석이 달린 말뭉치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19] 뉴욕타임스,[20] 로이터 뉴스 서비스
[21]의 저작권 소유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언어 데이터 컨소시엄 

카탈로그에는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개의 말뭉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22] 오늘날 

주요 뉴스 미디어 조직은 계속해서 이러한 권리를 
상업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라이선스 가능한 데이터 제품을 

공식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AI 시스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중략) 적절한 해결책은 해당 
결과물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스크래핑을 방지하는 도구가 
존재합니다.”

“AI가 생성한 비침해 저작물의 유통 
문제는 다른 정책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 판례에 대한 해석 비교



Google Books 판결(2016년) : 공정 이용

① [사용 목적] 구글 북스의 목적이 독자, 연구자 등에게 도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

② [저작물의 성격] 소설에 비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소설이 디지털 
변환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 

③ [사용된 부분] 도서의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 

④ [현재/잠재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글 북스가 도서 가치의 재발 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2013년 11월 판결(저작권동향 2016년 8호 인용)



Google Books의 저작물 복제
News Media Alliance의 해석

구글 북스 등의 결정은 수용자들에게 새롭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전달'(유포)한다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머신러닝의 경우 뉴스 콘텐츠의 관련 가치는 새로운 
저작물이 생성되기 전에 기술 플랫폼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추출되며, 수집 당사자의 결과적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방어될 수 없습니다. 

구글 북스에서 공정 이용 판단의 핵심은 사용자가 책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정 단어가 원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지만,(중략) 머신러닝을 통한 콘텐츠 
수집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Open AI의 해석

제2순회법원은 검색 및 스니펫 기능의 변형성이 매우 
높고(제107조 첫 번째 요소), 스캔한 책에서 저작자의 
보호 대상 표현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네 번째 요소)
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글이 저작물 전체를 복제했기 때문에(세 번째 요인) 
그리고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첫 번째 요인) 다른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했다는 사실은 변형성 및 비대체성 
주장 측면에 구글의 논리적 설득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OpenAI의 추가 방어 논리



저작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AI 개발자에 비용을 부과

● OpenAI를 비롯한 다른 AI 개발자들은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정 준수 비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 AI 시스템 학습을 공정 이용에 포함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혁신적인 AI 시스템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



저작권법 제35조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OpenAI의 취약 지점



언론사의 현재/잠재 시장 영향과 피해

● 현재 적지 않은 해외 언론사들이 LLM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뉴욕타임스는 2008년부터 자사 기사 
코퍼스를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음

● 이는 언론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음

● 다만 국내 언론사들의 경우 이 시장을 
진출한 이력이 없고, 자사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꾀한 사례가 
없어 다소 약한 고리로 남아있는 상황



언론사의 현재/잠재 시장 영향과 피해

● AI 학습은 검색 도구가 아니라 수용자가 
기술 플랫폼 안에서 더 머물도록 하는 
상품을 지원하고 있음

● 이 경우 언론사들로 연결해준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체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음



Creative Commons의 견해

창작자(및 예술 작품 전반의 노동 시장)에 대한 저작자 인정 및 
공정한 보상 문제, 공유지에 AI로 생성된 작품이 범람하여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 AI 서비스 및 
결과물의 사유화 및 폐쇄로 인한 권한 박탈 효과 등 심각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이러한 문제와 기타 문제는 CC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도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CC는 AI가 커먼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를 
보강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며, AI로 인해 크리에이터가 커먼즈에 
기여하는 것을 아예 외면하지 않도록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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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만한 대응 전략
Hyperclova와 Hyperclova X의 분리 접근을 바탕으로



보상 요청 시기의 구분 : 손해는 발생했는가

2023년 6월 1일
(변경 약관 적용)

2021년
Hyperclova 논문 발표

2017년 11월
AiRS 논문 발표

언론사 동의 뒤 학습 예상

비동의 이용 기간

구약관 동의 기간

약관 동의에 따른 연구 목적 이용이었으며 
이를 배제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23년 8월 24일
Hyperclova X

연구 활용 인지 기간

https://arxiv.org/pdf/2109.04650.pdf


보상(파기) 대상 뉴스 데이터(토큰)의 양과 규모

데이터 파기 요청의 
대상물(not 보상)

이름 설명 토큰수

뉴스 뉴스 말뭉치 50년치(?)

총합

하이퍼클로바 데이터세트 하이퍼클로바X 데이터세트



Hyperclova로 인해 대체/시장 침해가 발생했는가



[X 기반] 네이버 Cue:는 뉴스(소비)를 대체하는가



[X 기반] 클로바X가 언론사의 LLM 관련 시장(경쟁)에 
피해주는가



언론 관련 협회

개별 언론사

저작권 침해 사례 수집

데이터 투명성 제도화 

언론사 간 연구그룹

데이터 학습의 여부/양 
추적 소송 및 법적 판단

공정 이용 부적합성 논리



감사합니다


